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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대한민국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에서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세요!

왜 평촌일반산업단지인가?

|  대전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

|  2016~2026년

|  855천㎡ (산업시설용지 528천㎡)

|   대전도시공사

|   �산업시설용지  
- 인하조성원가 480,731원/㎡

사업 개요 핵심 입지 장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접근성

산업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편리한 사업 추진

지역의 우수인재와 
양질의 연구인력 

확보 용이

  사통팔달 허브 교통망 : 고속도로, KTX, 광역철도 완벽 연결

  풍부한 인력 : �19개 국내 유수 대학 밀집으로 대전의 우수인력 수급 용이 

  쾌적한 근무환경 :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품은 그린 산업단지, 직원 만족도 UP

  무한 성장 잠재력 :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장 수혜

  정부정책 지원 : �대전시 500만평 산단 조성 핵심사업으로 투자 보조금 및 조세감면 

최적의 교통 접근성으로 
물류경쟁력 확보

고속도로 접근성 우수 
: 서대전IC, 계룡IC 5분이내 연결

KTX를 이용한 주요 도시와의 빠른 연결
: 서대전역 15분, 대전역 25분

경부·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3.2km  
산업단지 전용도로 개통 예정

향후 충청권광역철도망 연결로 
수도권 접근성 대폭 개선

최고의 정주여건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

도안신도시, 둔산지구 생활권 인접으로 
주거환경 우수

생활권내 초,중,고 우수한 학군지, KAIST, 
충남대 등 교육 환경 우수

종합병원(건양대,충남대),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완비

장태산 자연휴양림, 갑천, 도안호수공원 등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삶의 질 향상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우수인력 확보 용이

KAIST, 충남대, 한밭대 등 
19개 국내 유수 대학 밀집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연구기관 
20여곳(ETRI 등) 소재로 기술 경쟁력 확보

고급 연구인력, 청년 이공계 인재 수급으로
산학협력의 중심지

산업체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정부지원 활용으로 우수인재 수급 용이

위 치

사 업 기 간

면 적

사업시행자

분 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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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국도

철도

대덕구

동구

유성구

서구 중구
서대전IC

원정역 흑석리역

서대전역

대전역

계룡IC

남대전IC

비룡JC

판암IC

대전IC유성IC

유성JC

북대전IC
남세종IC

신탄진IC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논산

부산

청주

당진

서울

서울

옥천

통영

논산

논산

공주

조치원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선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대전-당진간고속도로

32

4

1

17

4

17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합계 855,027 100.0

산업시설용지

소 계 475,983 55.6

산 업 시 설 456,089 53.3

물 류 시 설 19,894 2.3

복합용지 52,471 6.1

지원시설용지 32,507 3.8

단독주택용지 11,898 1.4

공급시설용지

소 계 282,168 33.1

도 로 159,578 18.5

보 행 자 도 로 762 0.1

주 차 장 7,405 0.9

공 공 청 사 1,500 0.2

공 원 24,554 2.9

녹 지 37,643 4.4

공 공 공 지 4,079 0.6

하 천 33,771 4.0

하 수 도 2,964 0.3

저 류 지 9,912 1.2

산업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공공청사

공원

 구역계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복합1

복합2

복합3

복합4

산업6

산업7

산업9

산업8

산업10

산업13
산업
11

산업
12

지원5

산업15

금산군

완주군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옥천군

양촌IC

금산IC

대둔산도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장태산자연휴양림 만인산자연휴양림

계룡역

통영대전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지선

안영IC

광주

통영

대전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예정)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예정)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예정)

회덕JC

옥천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계획위치도

둔산동

도안동

대전광역시

물류

04 05

일류 경제도시 구현 
함께하는 DCCO

대전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용지공급안내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산업1
산업2
산업5
산업
7-2~3
산업9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산업4
산업6
산업7-1
산업15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산업8
산업11
산업13

[C28] 전기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산업10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산업12

C10~C11, C13, C16, C18, C20, C21,  

C23, C25~C33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복합1~4

[H5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단, H52104 위험물품 보관업은  

제외한다)

산업1, 4
산업6-1, 6-4
물류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C32] 가구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산업3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물류

유치업종계획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D35114 태양력발전업으로 한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단지 내 건물 옥상 및 지붕을 활용하여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가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산업1

산업2 산업5

산업9

산업4

산업6

산업7

산업15

산업3

복합2

복합1

복합4

복합3

지원5

산업10

산업12

산업8

산업11 산업13

물류

1

1

1
1

1

1

1

1

1

1

5

6

7

8

9

2

3

4

1 1

1

1 1

3

3
3

3

3

5

5

7

8

54

4

4

4

6

6

6

7

2

2

2

2

2

3

4

2

2

1

1

1 2

2

3

3

2

2

3

4
5

6

1

2

3 1

7

8
9

2,937

10,211

10,788

8,959

8,297

8,965

8,680

11,208

8,010

14,427

8,531

7,189

6,693

6,702

7,520

8,776

7,814

7,723

7,746

8,173

7,967

11,164

2,902

3,638

3,976

4,598

5,341

6,634 5,294

4,152

4,959

5,749

7,115

96,434

6,838

2,392

2,978 2,815

16,221

3,460

3,460

3,451

4,904

3,524

3,524

5,3115,749

5,749

5,749

4,173

7,063 10,640

6,419

6,230

10,826

16,350

4,172

5,342

3,598

3,598

3,633

3,000
3,026

4,854

6,613

6,647 1,895

5,505

5,409

10,285

지원

주

주
주 주

주차장

단독주택

공원

공원

공공청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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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침사항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산업1~2 산업5 산업7-2~3 산업9

-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25, C26, C27, C28, C29, C30, C31 
   산업3

-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13, C16, C32 
   산업4 산업6 산업7-1 산업15

-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10, C11, C33 
   산업8 산업11 산업13

-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18, C20, C21, C23 
   산업12

-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26 
   산업10

-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28

- 한국표준산업분류 운수 및 창고업 중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1 산업4 산업6-1 산업6-4  
  (단, H52104 위험물품 보관업은 제외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한국표준산업분류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D35114 태양력 발전업으로 한정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제한업종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구 분 지침사항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산업시설(복합용지 연면적의 50% 이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제조업 중분류 중 C10~C11, C13, C16, C18, C20, C21, C23, C25~C3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입주제한업종 제외)

 ※ 기타사항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한국표준산업분류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D35114 태양력 발전업으로 한정

■ 상업, 주거, 지원시설(복합용지 연면적의 50% 미만) (단, 주거시설의 경우 복합용지 연면적의 30% 이하)
• 준공업지역 내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각호의 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제한업종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구 분 지침사항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한국표준산업분류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D35114 태양력 발전업으로 한정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각호의 용도 
-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집배송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 중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단, H52104 위험물품 보관업은 제외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구 분 지침사항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각호의 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산업시설용지 허용 용도

복합시설용지 허용 용도

물류시설용지 허용 용도

지원시설용지 허용 용도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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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경제도시 구현 
함께하는 DCCO

대전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용지공급안내



지원대상 사업개요 지원내용(국·시비)

지원대상 •법인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본사, 연구소 등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투자금액이 각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투자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및 기존사업장은  
폐쇄 및 매각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상위지역) 대기업 0%, 중견기업 5%, 중소기업 9% 
- (중위지역) 대기업 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 인정금액의 10% 이내 
- (상위지역)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8% 
- (중위지역)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

신·증설
기업

•�국내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최소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것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 인정금액의 10% 이내 
- (상위지역)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8% 
- (중위지역)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

근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투자행위일 이전에 협약체결 필수(유효기간: 3년)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11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시비 매칭)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한사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음식료품
10 식료품 제조업

101 1011 도축업
악취 및 고농도 

폐수 발생
102 1021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1 1111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섬유  
의복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4 1340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악취 및  

폐수 발생 多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석유  
화학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
2011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수질, 대기 및  
악취유발물질  

발생 多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3 비료, 농약 및 살균ㆍ살충제 제조업

비금속 
광물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대기오염물질  
발생 多

2332 23322 레미콘 제조업
239 2399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철강  
금속

25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대기 및 악취유발물질

259 2592
25922 도금업 대기 및 악취

유발물질 발생 多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반영
-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제한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제한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제한

※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

감 면 대 상 감 면 내 용 수행기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이전 기업 • 법인ㆍ소득세 : �5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취득세 : 면제(2027. 12. 31까지)

• 재산세 :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세무서

-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25.12.31.까지 부지 보유(2028.12.31.까지 사업개시)하는 기업(본
사나 주사무소가 과밀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이전) 관할구청

• 지방이전 법인 • 법인ㆍ소득세 : �5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취득세 : 면제(2027. 12. 31까지)

• 재산세 :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세무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 �본사를 수도권(광역시는 산업단지만 해당)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5.12.31.까지 부지를 보유(2028.12.31.까지 사업개시)하는 기업 관할구청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사업시행자가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취득세 : 2025. 12. 31까지 35% 감면

• 재산세 : �수도권외 지역 산업단지 2025.12. 31까지  
6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관할구청

•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
동산(사업시행자 외의 자)

• 취득세 : 2025. 12. 31까지 75% 감면(조례 25% 포함)

• 재산세 : �수도권외 지역 산업단지 5년간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입주(이전)기업 조세 감면제도

지원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한도

지원대상
• �법인 : 제조업,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중개업 제외), 정보통신업, 기타기업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 무점포 판매업,  
사행·유흥업이 포함되었거나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한 경우 지원 제외

※ 필수요건
• ��실제투자행위일 前에 투자 업무협약(MOU) 체결 필수(협약 유효기간 : 5년) 

(MOU 前 투자 건은 지원 비대상)

이전기업

• 국내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사업 영위

•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각 1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 폐쇄 및 매각 
* 관내기업은 신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관내 이전기업 지원대상 부지 면적:  

이전 전 사업장 부지면적의 초과면적
- 이전 전 부지 또는 공장 전용면적의 5배 이내
- 설비보조금을 초과 못함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 인정금액의 10% 이내 
- (상위지역)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8% 
- (중위지역)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

기업당 
100억 한도
(본사이전  

기업 200억 
한도)

신·증설 기
업

• 국내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사업 영위

• �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신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지원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 인정금액의 10% 이내 
- (상위지역)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8% 
- (중위지역)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

근거│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지방이전투자보조금(전액시비)

* �건설투자비용 인정금액 ⇢ 산업부 고시 건물신축단가표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관할구청에 문의

입주제한업종

입주(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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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경제도시 구현 
함께하는 DCCO

대전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용지공급안내



대전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문의처

( 분 양 문 의 )

( 입 주 협 약 )

(투자보조금)

대전도시공사 판매전략팀           �전화   042-530-9191~3       팩스   042-530-9199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2층

대전광역시청 산업입지과           전화   042-270-3762

대전광역시청 기업투자유치과   전화   042-270-3711


